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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전기차는 비전기차에 비해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대물·자차)가 높게 나타나고, 보험료도 높은 수준에

서 결정되고 있으나, 전기차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은 제한적임

∙ 전기차는 신차 비중이 높고, 각종 첨단장치를 장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충전료가 저렴하여 주행거리

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는바, 이러한 점들이 전기차 사고의 빈도 및 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다만, 전기차의 사고율과 손해액이 높은 것은 신차·첨단차로서의 특성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는바, 전기

차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전기차 고유의 쟁점은 주로 배터리와 관련되며, ① 배터리 손상 시 보상 범위, ② 배터리 교체비용 보

상 시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③ 배터리 별도 담보 가능 여부 등이 문제됨

∙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에 이르는 고가의 핵심 부품으로, 파손 시 부분 수리가 곤란하고, 전체 교

체 시 비용 부담이 과중하며,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관계도 명확하지 않음

∙ 기존에 배터리 손상 시 신품가액을 보상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으나, 엔진과 동일하게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교체비용은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특약’을 통해 보상되도록 하였음

∙ 폐배터리 시장 확대를 앞두고 일부 전기차 회사들이 폐배터리 반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

회사의 잔존물 대위권*과 충돌할 수 있고, 전기차 보험의 손해율 및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보험목적물 가액 전액 보상 시 잔존물(폐배터리)에 대해 보험회사가 갖는 권리(상법 제681조)

∙ 정부는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위해 자동차 소유권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

차등록령 개정을 추진 중인바, 자동차보험의 담보 및 보상에도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전기차 보급의 확대,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 등 전기차 관련 산업 및 제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됨

∙ 당면 과제로, 폐배터리 반납정책 및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에 대응하여, 배터리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

확히 하고 그에 적합한 보험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약관 및 보험료 산출 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전기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및 자

차 담보 항목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보험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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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전기차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 2021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96,481대) 증가하여 총 23만 1,443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2018년(5만 5,756대) 대비 4.2배 증가한 것으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약 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1)

- 2021년 말 기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 3,829대로, 2018년(4만 5,792대) 대비 4배 증가하였으

며, 자동차보험 시장에서의 비중은 0.8% 정도임2)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들은 전기차 고유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특약을 출시하였고, 감독당국도 

전기차 보험의 현황 및 이슈를 파악하고 감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전기차는 배터리 손상, 충전 중 사고, 높은 수리비, 인프라(충전소·정비소) 부족 등 고유의 위험 요인이 있음

-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들은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특약’, ‘충전 중 사고 보상특약’, ‘전기차 초과수리비

용 지원특약’, ‘전기차 긴급출동서비스’3) 특약 등을 출시하였음

- 감독당국은 전기차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 개발을 유도하고, 고전압 배터

리에 대한 진단, 수리·교환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4)

○ 본고에서는 전기차 보험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전기차 고유의 쟁점인 배터리 보상과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한 후, 향후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도출해 보기로 함

2. 전기차의 사고율 및 수리비 관련 쟁점

○ 전기차는 사고율 및 평균수리비가 비전기차보다 높고, 그 결과 보험료도 더 높게 책정되고 있음

∙ 2021년 기준으로, (i) 전기차 사고율은 18.1%로 비전기차(16.0%)에 비해 2.1% 높고, (ii) 전기차 자차담보의 평균

1) 국토교통부(2022. 1. 28), “21년 말 기준 자동차등록 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 대 돌파”; 참고로 2022년 6월 말 기준 자동

차등록 대수는 2,521만 대이고, 그중 전기차는 29만 8천 대로, 전기차 비중이 1.18%에 이름(국토교통부(2022. 7. 21), “자동차 누적등록대

수 2,521만 대..., 경유차 감소세”)

2) 금융감독원(2022. 6. 7),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전기차는 주로 개인용 승용차이며, 영업용 차량의 

경우 공제조합 가입 비중이 높아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에 차이가 발생함. 참고로, 전기차 차종별 비중을 보면 승용

차 18만 5천 대, 화물차 4만 3천 대, 승합차 3천 대, 특수차량 130대임

3) 충전소·정비소 등 인프라 부족을 고려하여 내연기관 긴급출동서비스보다 긴 거리의 견인서비스 제공

4) 금융감독원(2022. 6. 7),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



KIRI 보험법 리뷰 포커스   3

수리비는 245만 원으로 비전기차(188만 원)보다 약 30.2%(57만 원) 높은 수준임5)

- 전기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충전요금이 저렴하여 주행거리가 길다는 점이 높은 사고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배터리, 전자제어장치, 센서 등 고가 장치의 부품비 및 수리비가 평균수리비 인상을 야기하고 있음

∙ 개인용 전기차의 계약 건당 평균보험료는 94.3만 원으로, 비전기차 평균보험료(76.2만 원)보다 18.1만 원 높은 수

준인데, 이는 전기차의 비싼 차량 가격으로 인해 자차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전기차 사고율과 평균수리비가 비전기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기차’로서의 특성뿐 아니라 ‘신차’ 및 ‘첨단

차’로서의 특성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전체 전기차(23만 대) 중 2021년 신규등록 차량(10만 대) 비중이 40%를 초과하고, 특히 2018년 이후 등록 대수

가 크게 증가한 점(5.6만 대→ 23만 대)을 고려할 때, 전기차 중 상당수는 연식 3년 이내의 신차일 것으로 추정됨

∙ 통상 신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비싸고, 주행거리가 길며, 첨단부품 장착 비율도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차의 

사고율 및 평균수리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기차로서의 특성뿐 아니라 신차 및 첨단차로서의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을 것임

∙ 참고로, 연식 3년 이하 차량 기준으로 전기차와 비전기차를 비교해보면 연식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고율 

및 건당 손해액의 차이가 줄어들고 오히려 비전기차의 사고율과 손해액이 더 높게 나타남(<표 1> 참고)

○ 동일 모델의 전기차와 비전기차를 비교한 결과 전기차가 비전기차에 비해 사고빈도가 낮고 대물배상 및 자차 손

해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음

∙ 미국 HLDI(Highway Loss Data Institute)6)가 전기차와 동일 모델인 비전기차7)의 사고빈도, 사고심도,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모든 담보 항목에서 전기차의 사고빈도가 비전기차보다 낮았고, 대물배상과 자차 담보의 경우 전기차

의 사고심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손해율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5) 금융감독원(2022. 6. 7),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

6) HLDI는 IIHS(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산하기관으로, 자동차사고 및 자동차보험 관련 연구를 수행함 

7) 비교 대상은 전기차 및 그 전기차와 플랫폼(Platform)·브랜드(Nameplate)가 동일한 비전기차임. 구체적인 비교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음

<표 1> 전기차·비전기차 연식 제한 유·무에 따른 사고 위험도(자차, 2016년 기준)

                                                                               (단위: 천 원, %)

구분
사고율 건당 손해액 대당 보험료 손해율 

전체 3년 이하 전체 3년 이하 전체 3년 이하 전체 3년 이하

전기차(A) 14.3 15.1 1,362 1,319 370 380 52.6 52.3

비전기차(B) 13.5 15.2 1,174 1,327 209 256 75.5 78.6

상대도(A/B) 106.2 99.4 116.1 99.4 177.0 148.5 69.6 66.6

자료: 보험개발원(2016. 10), 『전기차 전용보험 상품개발 및 시장활성화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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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전기차 대비 전기차의 담보별 사고빈도, 사고심도, 손해율(미국, 2020년 기준)

주: 1) 담보 항목에는 자차(Collision), 대물배상(Property Damage Liability; PDL), 대인배상(Bodily Injury Liability; BI), 자손(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 자손부상치료비(Medical Payment; MedPay)가 포함됨

   2) 사고빈도 및 손해율은 주행거리 요인을 보정하여 산출한 결과이고, 사고심도는 주행거리 요인을 보정하지 않은 결과임. 참고로 미국의 

경우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비전기차에 비해 짧아, 주행거리 요인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 전기차의 사고빈도 및 손해율은 더 낮아짐

자료: HLDI(2020. 12), “Insurance losses of electric vehicles and their conventional counterparts while adjusting for mileage”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전기차가 비전기차에 비해 반드시 사고율 및 수리비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고, 차량 연식, 주행거리, 첨단장치 장착 여부 등의 요인에 따라 사고율과 수리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임

3. 전기차 배터리 관련 쟁점

가. 개관

○ 전기차 사고 및 전기차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배터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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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에 이르는 고가의 핵심 부품으로, 파손 시 부분 수리가 곤란하고, 전체 교체 시 비용 

부담이 과중하며,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이 불명확하고,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 시 권리관계가 더 복잡해질 것

으로 예상됨

∙ 전기차 배터리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① 배터리 손상 시 보상 범위, ② 배터리 교체비용 보상 시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③ 배터리 별도 담보 가능 여부 등이 문제됨

나. 배터리 손상 시 보상 범위

○ 기존에 배터리 손상 시 신품가액을 보상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으나, 엔진과 동일하게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교체비용과의 차액은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특약’을 통해 보상되도록 하였음

∙ 기존에는 배터리 보상 시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는지,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지 여부가 약관상 

명확하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있었음

∙ 이에 2021년 자동차보험약관을 개정하여 전기차 배터리도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도록 하였음

∙ 감가상각 해당 금액 공제로 교체비용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특약을 도입하여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면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8)

○ 이상과 같은 보통약관 개정 및 특약 도입으로 배터리 손상 시 보상 범위의 불명확성 및 보상 공백 문제는 해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다.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한 경우 폐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은 보험회사에 귀속됨

∙ 보험목적물에 전손이 발생하고 그 가액 전액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는 상법상 ‘잔존물 대위’에 따라 

그 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9)

∙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전손처리되어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한 경우, 보험회사는 잔존물 대위 법

리에 따라 폐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

○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가 중요해짐

8) 금융감독원(2021. 7. 29),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나가겠습니다”

9)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

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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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폐차 시나 배터리 교체 시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의무가 있었으나, 2021년부터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되고 폐배터리 활용 사업을 민간 부문이 주도하게 됨

∙ 폐배터리는 니켈, 리튬 등 광물자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도시광산’으로 불리고 있으며, 배터리 회사 및 

전기차 회사 등은 향후 폐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사업모델을 구축 중임10)

∙ 국내 폐배터리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향후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며11),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가 추진되고 있음12)

∙ 폐배터리 사업모델에서는 폐배터리 수량 확보가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어, 폐배터리 소유권 귀속 문제는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그림 2> 폐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개념도

  주: 1) ESS: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2) UPS: 비상전원공급장치(Uninterrupted Power Supply)

자료: 경제규제혁신TF(2022. 9. 5),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 일부 전기차 회사들은 폐배터리 반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잔존물 대위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자동차보험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전기차 회사들은 배터리 교체 시 폐배터리를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폐배터리 반납정책이 보험회사의 잔존물 대위권과 충돌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13)

∙ 전기차 회사가 폐배터리 반납을 조건으로 신품 배터리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면, 보험회사가 폐배터리에 

10) 매일경제(2022. 4. 22), “‘도시 광산’서 니켈 리튬 캔다…LG SK 삼성 폐배터리 사업 사연은”; 머니투데이(2022. 6. 12), “87조 원 시장이 

열린다...전기차 폐배터리는 황금알 낳는 거위”; MTN뉴스(2022. 7. 19), “6년 뒤 폐배터리 쏟아진다… 현대차, 폐배터리 시장 참전 본격화”

11)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 대가 보급될 예정이고, 폐배터리는 누적 42만 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국내 전기

차 배터리 3사가 세계시장의 33.9%를 점유하고 있어, 향후 폐배터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12) 경제규제혁신TF(2022. 9. 5),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규제 면제, 안전검사제도 마련·부담 완화, 배터리 독자 유통기반 마련, 全주기 이력관리 및 정보 

공유, 민간 중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이 추진 중임

13) 예컨대 테슬라의 경우 배터리 교체 시 기존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5,000달러(약 650만 원)의 추가금을 부과하고 

있음(조선일보(2022. 7. 28), “사고車 배터리, 테슬라에 반납? 테슬라, 보험사와 소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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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잔존물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손실과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배터리 신품가액이 감소하는 이익이 

상쇄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전기차 구매자 및 보험회사는 전기차 회사가 책정한 배터리 신품가액 및 폐배터리 미반납 시 부과되는 부담금

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바, 폐배터리 반납정책의 타당성 여부 및 미반납 시 부과되는 부과금 규모의 적정

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임

∙ 한편, 배터리 반납정책 실시 여부 및 미반납 시 부과되는 부담금 금액이 회사별로 상이할 경우 전기차 제조사에 따

라 손해율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을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라. 배터리 구독서비스와 자동차보험

○ 정부는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위해 자동차등록령 개정을 추진 중임

∙ 현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권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어, 자동차 소유자 외에 제3자가 

배터리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배터리 구독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

∙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터리 구독서비스 등으로 인해 배터리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그 사실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기로 하고14) 현재 입법예고 진행 중임15)

∙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은 (i) 소비자의 전기차 초기 구입비용을 절감시켜주고16), (ii) 배터리 이력관리, 폐배터리 회

수 및 재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며, (iii) 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사고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으로 전기차 소유권과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이 가능해질 경우, 자동차보험의 담보 목

적물 및 보장 내용에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구성 부품으로, 전기차 보험의 담보 대상에는 당연히 배터리가 포함되며, 전기차의 소유자

와 배터리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담보 범위 및 보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배터리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게 되면, 자동차보험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됨

∙ 대물배상 담보와 관련하여서는, 예컨대 X차량(비전기차, 소유자 A)이 Y차량(전기차, 차량 소유자 B, 배터리 소유자 

C사)을 충돌하여 배터리 및 기타부품이 손상된 결과 X의 보험회사가 Y의 보험회사에 대해 대물배상을 실시하는 경

우를 가정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 될 수 있음

- X의 보험회사는, (i) 배터리 수리비 내지 신품가액은 C사에게, 기타 부품 수리비는 B에게 나누어 보상해야 하는

지, (ii) 아니면 B에게 일괄하여 보상하면 되고 B가 C사와 정산해야 하는지

14) 국토교통부(2022. 7. 29),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

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53호

16)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기차 초기 구입비에서 배터리 비용이 공제됨. 예컨대 니로EV 신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은 4,530만 원인

데, 보조금 1,000만 원(국비 700만 원, 지방비 평균 300만 원) 및 배터리 가격 2,100만 원을 공제하면 1,430만 원에 차량 구입이 가능

함. 배터리 구독 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월 30만 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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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의 쌍방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C사에 대한 보상금 산정 시 B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 배터리 보상금 산정 시 B와 C사 사이의 배터리 리스계약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지

∙ 자차담보와 관련하여서는, 예컨대 Y차량(전기차, 차량 소유자 B, 배터리 소유자 C사)에 대해 자차보험에 가입하려

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임

- B가 배터리를 포함한 자동차 전체에 대해 자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피보험자 범위에 C사도 포함되

어야 하는지

- C사가 자사 소유 배터리에 대해서 일괄하여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이 경우 C사가 가입한 보험은 ‘배

터리 보험(일반손해보험)’인지 ‘자동차보험’인지

∙ 한편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자동차도 자배법상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하는지, 즉 배터리가 없는 전

기차도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자율주행시스템도 구독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17), 하나의 

자동차에 대해 차체 소유자, 배터리 소유자, 자율주행시스템 소유자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자동차 소유권 분화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배터리 구독서비스는 빠르면 금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이로 인한 보상 공백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이슈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결론

○ 전기차 보급의 확대, 폐배터리 관련 산업의 성장,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 등 전기차 관련 산업 및 제도의 변화

는 전기차 보험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당면 과제로, 폐배터리 반납정책 실시 및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에 대응하여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시 배터리

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부합하는 담보 제공 및 보험료 산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기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및 자차 담보 

항목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17) 최근 자동차회사들은 자동차 자체에 대한 구독서비스(Vehicle Subscription)와 별개로 자동차 내의 특정 기능을 구독(Function 

Subscription)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율주행시스템도 포함됨. GM은 반자율주행시스템인 ‘울트라 크루즈(Ultra 

Cruise)’를 구독서비스로 출시할 예정이고, 볼보는 레벨3 자율주행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드 파일럿(Ride Pilot)’서비스를 구독서비스로 제

공할 예정이며, 테슬라는 레벨2 자율주행 기능인 FSD(Full Self Driving)와 비디오·음악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커넥티비티 패키지를 구독

서비스로 출시함(한국자동차연구원(2022. 4. 25), “자동차 내부로 침투하는 구독경제”)


